
삼천포․사천․곤양․ 포도시계획변경(재 비)안 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2. 1. 21

나. 제출자 : 사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2. 1. 21(의안 제6호)

2. 제안사유

  ◦ ‘98. 9. 15 건 교통부장 로부  승인  사천도시 본계획에 라 삼천포․사천․곤

양․ 포도시계획변경(재 비) 결 안을 입안하여 결 코자 도시계획법 22조 5항 

 같 법 22조 7항의 규 에 의거 우리시의회 의견을 듣  함.

3. 주요골자

  가. 삼천포도시계획

    ㅇ 도시지역 확장 : 2.1162㎢

    ㅇ 용도지역 변경 : 13개 지역

    ㅇ 지구 지  

      - 항만시 보 지구(변경) : 1개지구

      - 자연취락지구(변경) : 2개 지구

      - 일 미 지구(신규) : 1개지구

      - 최고고도지구(신규)  : 5개지구

    ㅇ 도시계획시  결 (변경) : 도로외 6개 시   

  나. 사천읍도시계획

    ㅇ 도시지역 확장 : 1.09105㎢

    ㅇ 용도지역 변경 : 11개 지역

    ㅇ 도시계획시  결 (변경) : 도로외 2개 시

  다. 곤양도시계획

    ㅇ 용도지역 변경 : 1개 지역

    ㅇ 도시계획시  : 도로



  라. 포도시계획

    ㅇ 용도지역 변경 : 4개 지역

    ㅇ 도시계획시  : 도로외 2개시

4. 법 근거

  ㅇ 도시계획법 22조 5항  같 법 시행  22조 7항

5. 문 원 검토보고

내용이 복잡하므로 정확한 계수는 나 어드린 집행부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

검토보고는 개략 인 수치와 단순화 시킨 개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

 삼천포도시계획  용 면 지역의 일부를 편입시  행 타운계획 구역 로 리하

고, 과 실안 원지 주변 공 면  매립지를 편입하 습니다.

집행부 조  4페이지에 있는 용도지역별 변경사  같이 13건의 용도지역이 변경

었 며, 신 는 고도지구는 남양 포마을에  동 공업지까지로 하여 변 

경  보존과 조망권을 확보토록 계획하 며, 미 지구를 시가지 심부인 구 일극

장에  신치마을 삼거리까지 로변 양 에 하여 도시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

확보토록 하여 건축행 에 한이 르게 어있습니다.

도시계획시   도로 부 에  등학교  삼천포시외버스 미날을 통하는 로

의 도로폭을 35미 에  30미 로 축소하여 존 건축 로 인한 도로 확장 불가능한 

실을 하 습니다.

타 항만시 보 지구,자연취락지구, 장시 ,공원시 등에 하여는 인 을 참고하

시  랍니다.

다음, 사천읍도시계획  아 트 등이 건립 어있는 사천읍 구암리, 동면 풍 리  사

남면 월 리 등 로 확장하 고, 18페이지  같이 용도지역  11개소가 변경 었습니

다.도시계획시   도로는 동면 화암리에 있는 폭 35미  이 800미 인 로를 

사천우회도로 의 속 불가로 폐지하 고, 산 공원의 일부를 조 하여, 사천고등학교 

학교 시 과의 경계를 조 하 습니다.

`곤양면 도시계획  우회도로  주택지 사이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 로 변경하 고, 

포면도시계획  포면 소 쪽의 존 취락지역을 도시계획 로 흡 하여 주거



지역 로 변경하 습니다.

동 도시계획변경(재 비)안  사천시도시 본계획을 근간 로 하여 도시계획  국토

이용  법 을 근거로 작 한 것 로 법률  검토 사항  없고 변경하는 내용이 도

시의 건 한 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  공공복리의 증진을 한 토지 이용

이 는 지를 로 단하여야 할 것입니다. 

동 원회에 는 어 의 연 회의시의 의견과 집행부의 재 비안을 심 로 그 타당

 여부를 결 , 도시계획법시행  22조 7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의견을 원회안

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시하여야 할 것 로 사료 니다.

6. 질의  답변 요지

(1) 이목년 의원 

   가. 사천도시계획재 비안에  각종 공원 명칭이 소재지를 로 하지 않고 멋

로 어 있 므로 개  요구(강득진 의원 같  의견 시)

   나. 재 비안에  인구 추계가 잘못 었음. 우 로 개 어야 할 구 농 지도소 

뒤편 지역의 주거지역화는 외 고 시 하지 않  지역이 주거지역 로 편입  것

 우  가 잘못 었다고 단 .

     ※.용도지역 로 건축행 를 하지 않을 시 년차별 강 이행  부과 의견 시함.

(2) 철 의원

   가. 삼천포 구항  부근의 항만시 보 지구의 해 를 약속하 음에도 불구하고 이

번 재 비안에는 지 않았음.

   나. 삼천포시외버스 미날에  북 까지 도로 양편을 상업지역 로 변경하겠다던 약속

이 지 않았음.

   다. 동 에  삼천포시외버스주차장까지 양  2미  도를 도시계획 에  축소한다고 

하 는데 지 않음.

   라. 그동안 도시계획 재 비에 하여 의견을 많이 시하 나 로 지 않았음.

      ※. 공업지역에 시 이 가능토록 조  개  의향 여부 질의함.

(3) 최 경 의원 : 사천시에  가장 인구 입이 많  지역을 도시계획지역 로 지 하여 

주거지로 활용할  있도록 계획하지 않  것  미래를 라보는 도시

행 이 아님.



 (4) 최동식 의원 : 동면 풍 리 송보아 트 주변지역을 주거지역 로 확장하여 인구 

입 용이토록 조치 요망(최 경의원 의견 동일)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심사 결과 : 다음과 같이 토록 의견  채택

  (1) 삼천포항  주변의 항만시 보 지구 폐지

  (2) 삼천포시외버스 미날에  북 까지 도로 양편을 상업지역 로 변경

  (3) 동면 풍 리 송보아 트 주변의 주거지역 확장

  (4) 사천여자 보고등학교 뒤편을 상업지역 로 변경

  (5) 삼천포 미 지구 폐지

  (6) 포면 소재지 일원의 상업지역 지 을 존 상가 지를 심 로 재 조

  (7) 포공원 치를 인근 국 지 쪽 로 변경




